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
한 도 액

988,621,280 29,658,638 

973,878,114 29,216,343 

14,743,166 442,295 

1,561,388 46,842 

9,565,171 286,955 

47,675 1,430 

307,719 9,232 

125,314 3,759 

3,135,899 94,077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계속비사업은 없음.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3,000,000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237,229천원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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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 등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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